
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 <개정 2024. 8. 28.>

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(제4조 관련)

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

화장실

1.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

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

2.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

3.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

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

4.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(소수점 이하는 1로 처

리한다)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이 경우 가

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7조의2에 따른 상

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(이하 "상시근로자수"라 한다)로 산출하되, 사업

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

우에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

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할 수 있고, 여러 명의 사업주가 화장실을 공동

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근로자 수는 공동 사용하는 각 사

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총계로 산출한다.

가.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: (남성 근로자 수 ÷ 30)

나.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: (여성 근로자 수 ÷ 20)

식당

휴게(식사)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

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다만, 바다나 산

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

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

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.

탈의실

1.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

도록 할 것

2.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

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

3.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


